
■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의연금품 모집허가증

허가번호   제 2018    -  1  호 

신청자 성명 (사)전국재해구호협회(회장 송필호)

모집목적 2018년 하반기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

모집지역 전국

모집기간 2018. 7. 1. ~ 2018. 12. 31.

모집목표액 300억원

모집물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

모집예정액 300억원(모집목표액과 동일)

모집비용 4.2억원(모집목표액의 1.4%)  *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(재해구호법 제17조)

보관방법
§ 의연금 :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·보관,
 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

 § 의연물품 :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

그 밖의 사항 의연금품 모집자 준수사항(별첨)

 「재해구호법」 제17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

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.

2018 년  7  월  1 일 

행정안전부장관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
